
지방재정 련 례

－96－

  ◦ 국가와 수 자 사이의 차액보증 에 한 약정은 수 자가 공사계약을 반할 경우에 그 

차액보증 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수 자에 하여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수 자로 하여  

계약이행을 간 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약벌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손해배상의 

정에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. 

【원고, 상고인 겸 부 상고인】 한민국

【피고, 피상고인 경 부 상고인】 

○○공제조합

【원심 결】 서울고법 2000. 9. 26. 선고 

2000나15588 결  

【주 문】

원심 결  원고 패소 부분을 기하고, 

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  

피고의 부 상고를 기각한다.  

부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

 【이 유】

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부 상고이유

를 함께 본다.  

1. 원심이 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

록에 의하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을 

인정할 수 있다.  

가. 주식회사 ○○주택(변경 후 상호 ○

○건설 주식회사, 이하 '○○건설'이라고 

한다)은 원고가 1993. 6. 2. 실시한 연무

논산간 도로확장  포장공사를 낙찰받은 

다음 1993. 8. 4. 원고와 사이에 공사

을  7,269,319,800원, 계약보증  

961,431,984원, 착공일을 1993. 8. 7.로 하

는 내용의 시설공사 도 계약을 체결하 다.  

나.  시설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의하

면, 원고가 정한 정가격의 100분의 85 

미만인 낙찰자는 정가격과 낙찰 액과의 

차액을 으로 계약보증 과 함께 차액

보증 으로 납부하여야 하되, 차액보증 을 

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

그 차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하고, 계약자

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

는 계약보증 과 차액보증 은 국고에 귀

속하도록 정하고 있다.  

다. 이에 ○○건설은  시설공사의 정

가격은  122억 9,490만 원이고, 낙찰가격

은  7,269,319,800원이므로, 정가격과 

낙찰가격의 차액인  5,025,580,200원의 2

배에 해당하는  10,051,160,400원을 보증

액으로 하고, 보증기간을 1993. 7. 30.부

터 1996. 9. 14.까지로 하되, 보증기간에도 

불구하고  공사의 실제 공일까지 유효

하기로 하는 차액보증서를 피고로부터 발

받아 원고에게 교부하 다가 1998. 3. 5. 
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한법률시행령 

부칙(1996. 12. 31.) 제2조 제2항(원심의 "

구 산회계법시행령 제23조 제1항"은 착

오기재로 보인다)에 따라 보증 액을  

차액의 1배에 해당하는  5,025,580,200원

으로 변경하고, 보증기간을 당 의 차액보

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차액보증서를 발


